
특별조사 결과

부서명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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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화 체 육 관 광 부

징 계 요 구

제       목     

소 관  실 국

관 계  기 관

징계 대 상 자

징 계 사 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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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평소에는 동 창고 출입 시 같은 과 또는 과 동행한 것으로 확인됨 B C

2) 년 문화체육관광부 보안감사 관련 회의 과  2021 ( D, E, B)○○

3) 은 당초 재물조사를 층에서 지하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재물조사가 지체되어 지하 소산시설 A 4 , 개방

해주기로 약속한 시간 시 경(15 )에 임박하여 재물조사 용역직원을 개 조로 나누어 급하게 지하로 이동하면서2  자신

의 공무원증 소지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이동하였고 의 공무원증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답변하였음B

4) 지하층에 있는 창고에서도 재물조사를 하였으나 동 장소는 공무원증이 아닌 열쇠로 개방할 수 있게 되어있어 의  , B

공무원증을 사용하지 않았음

5) 이후 의 공무원증으로 물품창고 동 층 개방 후 사무실로 복귀 B (14 3 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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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계요구 양정

조치할 사항


